
r국제업무，x115집 제1호 2013. 5. 30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독일의 지방재정개혁의 법적 쟁점검토*

Die rechtliche Untersuchung der Verbesserung des 10없1en
Finanzrechtsystems von BRD

강 주 영*
Kang，Jooyoung

목 차

1 들어가며

11. 지방재정의 개별적 개혁사례
川 마치며

국문초록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제도의 도입 이래로 그 핵심적 근간은 크게 변

경되지 않았다.그러나 독일통일 이후로 급격히 나빠진 경제상황은 각 주로

하여금 재정의 지출을 촉진시켰으며 늘어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들의 가장 중요한 재정수입인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증가

시키게 되었다.

州정부는 한 편으로 수직적 재정조정에 있어서 주의 할당액을 늘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또 다른 한 편으로는 수평적 재정조정에 있어서 평균 이하의

재정력을 가진 주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방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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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국제법무」 저15징 제 1호

재판소에 대한 제소로 이어 졌는데 재정조정에 관한 법률들이 기본법상의 재

정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독일에서의 재정조정제도는 그 필요

성과 당위성으로 인해 존재자체에는 위협을 받지 않고 있으나，구체적 사항들

예컨대，할당배분율과 기준 등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종래 평균 이하의 재정력을 가진 주에 대해서는

재정의 평균수준까지 연방 및 평균 이상의 재정력이 있는 주에 의해 지원을 받

았던 것이，이제는 평균점 이하의 특정 수준까지만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

다 또한 재정조정의 결과로 인해서 재정력의 순위가 바뀌는 것을 용납하고 있

지 않다.이것은 재정책임의 원칙을 가급적 지켜서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자기

책임 하에서 이루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법제도의 측면에서 고유의 법적 체계와 질서를 가진 독일은 외국 특히

제3세계의 볍질서와 제도를 수용하지 않았던 태도를 수정하여， 최근 일부 주

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市)가 도입 운용하고 있

는 주민예산제를 시행하는 개혁을 선택했다- 이것은 예산관련 사항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예산의회유보주의를 수정한 것으로， 지방자치제의 고도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

역사적 지방자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정착한 지방책임적 재정제도

는 지방자치제의 입장에서 재정의 자주고권 그리고 책임재정의 실현으로 인

해 사실은 이념상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야 하나，한 번 고착된 지방의

재정력은 번복되지도 개선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강력한 고권적 조정

력을 가진 연방의 조정적 간섭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휠요성은 독일의 재정헌법상의 핵심이며 근간인 지방재정조정제도

를 업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독일의 지방재정개혁의 쟁점은 재정헌법상

철폐될 수 없는 재정조정제도를 어떻게 더 형평의 원칙과 재정책임의 원칙을

조화롭게 발현시킬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

주제어 :독일 지방자치제，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재정，국공채，부가가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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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방재정개혁의 법적 쟁징검토

I . 들어가며

독일의 지방자치제는 법규정 또는 인위적 제도창설 이전의 역사와 생활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근원은 오랜 기간 중앙집권적 통

치체제에 익숙해 있던 우리나라가 법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시행

한 경우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 여겨진다

역사적 지방자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정착한 지방책임적 재정제도

는 지방자치제의 입장에서 재정의 자주고권 그리고 책임재정의 실현으로 인

해 사실은 이념상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 들여져야 하나，한 번 고착된 지방의

재정력은 번복되지도 개선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강력한 고권적 조정

력을 가진 연방의 조정적 간섭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독일의 재정헌법상의 핵심이며 근간인 지방재정조정제도

를 입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독일의 지방재정개혁의 쟁점은 재정헌법상

철폐될 수 없는 재정조정제도를 어떻게 더 형평의 원칙과 재정책임의 원칙을

조화롭게 발현시킬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독일의 재정헌법상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핵심

적 사항을 검토하고， 이 후 독일현대정치의 격변기인 기민 사민 기민의 정권

교체를 전후하여 개혁된 사항들을 파악하겠다. 또한 지방재정개혁의 개별적

사례에 있어서는 재정조정제도의 개혁과 맞물리는 지방세제의 변천과，새로이

각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주민예산제의 독일에서의 운용현황 및 국공채의 발

행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1 • 지방재정의 개별적 개혁사례

1. 지방세제의 개혁 j)

j) 박균조，최근의 일본과 독일의 세제개혁 흐름，지방세 제6호.141면을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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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업무」저15집 제 1호

(1)볍인세율의 인하

독일의 지방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독일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사실 독일통일은 일상적 지방재정의 개혁이 아니라 뒤쳐진 구동독지역

의 급격하고도 신속한 균형성장을 위한 비상적 재정제도의 개혁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통일의 과도기적 재정상황이 정리되고 난 후의 재정

제도에 있어서의 개혁적 변화는 1998년 독일의 정권교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독일총선은 기민 �기사당 (CDU/CSU) 의 연립정권이 물러나고

16년만에 사민당 (SPD)이 정권을 획득하는 기회를 주었다

사민당은 정강(政鋼)상보수적 자유경제적 정책을 대변하는 기민당과는 달

리 사회민주적 친노동적 정책을 펼것으로 예견되었으나 유래 없는 경기침체

와 경제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신자유적 경제시책을 시행함으로써 많은 반정

책시위의 도화선이 되었다.예컨대，법인세율을 22%까지 인하하고 사회보험료

의 기업부담분을 4.5%로 2%포인트 인하했지만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8%에
서 2%를 인상하는 조치를 처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에는 유리하게 하지만 서민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세제를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2005년 다시 기민당이 정권을 획득하는 데까지도 지속된다

메르켈을 수상으로 하는 기민당정권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재정궁핍상태의

타파를 위해 재정개혁 그 중에서도 세제개혁을 꾀하는데 그 모토는 “국가재

정의 지속 가능한 재건，세제의 미래 지향적 개혁”이며 “90년대 후반부터의

공적 재정과 사회보험 회계가 악화하여 극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공공회계의 구조적 장혜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계층의 국민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에서 시작되게 되었다.

결국，세제개혁은 세율인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조치의 철폐를 통해

세원의 확대를 목표로 삼게 되었다.

(2)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부가가치세는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연방과 각 주에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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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잃의 지앙재정개혁의 법적 쟁점검토

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그 세입이 되는 부가가치세율의 변동은 州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된다.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는 16%로 인상되게 된다 독일에서 부가

가치세는 1968년도에 도입되는데 그 세율은 10%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재정

악화에 있어서 가장 간편하게 재정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세목 중의 하나가

부가가치세이므로 그 세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19%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세율이 인상될 경우 2007년도에는 194억 유로.그리고 그 다음해

인 233억 유로로 세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수직

적 재정조정에 의해 지금껏.주 및 기초자치단체가 연방과 공동으로 할당받아

왔지만，이번의 개혁으로 인해 재정조정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첫째.실업보험료의 기본금 인하로 인한 재원감소의 전보를 위해 연방에 3.9%
를 우선 할당하게 되었으며 둘째.연금 보험의 보전을 위해 종천 5.63% 를 연

방에 할당하던 것을 5.15% 로 하향조정하여 할당하게 되었다 나머지의 배분율

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이 22% 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최종잔여비율로써

연방은 505% 를 그리고 각 주는 49.5% 를 할당받게 되었다.결국 개혁 후 부

가가치세의 수직적 조정은 아래의 표와 같게 된다.

〈부가가치세 배분비율〉

연방 각주 지방자치단체

53.7% 44.1% 2.1%

이러한 개혁의 결과 州에 대한 배분비율이 2%포인트 정도 감소하게 되

었다

이러한 최근의 독일에서의 정책적 개혁과 맞물린 세제개혁의 결과로 독일

연방공화국에서의 조세체계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확정된 상태로 있으며.더

불어 서민에 대한 조세부담율의 증가로 인한 정서적 조세저항을 극복하기 위

해 계속적으로 부유세의 재도입이 논의 속에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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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업무J 저5집 저11호

〈독일언밤공화국의 조세체겨 1)
공동세 ιa 연방세 州￥g 지자체서| EU지원서|

•관세(관세의약10%)
�영업세

•맥주세를 제외한 소비세 �부동산취득세
�부동산세

�소득세 대부분(담배세，커피세， �성속및증여세 �관세

�법인세 설탕세，석유세，연초세，�자동차세
�토지세

�농업부담금

�부가가치세 조명기구세，염세， �경마복권세
유흥세

�부가가치세

�영업세 삼페인세 등) �소방세
�애견세

의 특정분
�수렵세

�보험세 �액주세
�주점개설세

�자본거래세등

〈독일 지방세의 귀속 및 체계〉

구분’- 씌 소득과세 ; 소비과세 자산과세 및 기타
�소득세

공동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영엽세

�경마복권세
�부동산취득세

州親 �상속및 증여세
�맥주세

�자동차세
�유흥세

�부동산세
자치단체세 �영업세 �애견세

�주점개설세
�수렵세

2. 주민예산제의 도입

(l)의의 및 개관

@ 개념

주민예산제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市)에서 시작하여 정착되어 재

정운용에 있어서의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의 한 예로 널리 알려졌다.주민예산제는

‘참여적 예산정책 (parti깅pative Haush려ts띠itik)’，‘주민예산제(Bürgerhaus벼lt)’，
‘침여예산(Bet잉뼈때gshaus뼈lt)’“참여적예산편성(P와tizipative Ha펴띠ltsau효tel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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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방재정개혁의 법적 쟁점검토

등으로 칭해지기도 한다.21

협의의 주민예산제 또는 사천적 주민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

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독일에서의 함의(含意)는그것보다도 행정과 의

회에 대해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전제와 조건을 제시하며 예산실현과정에서

잘못에 대한 책임추궁과 통제가 가능한 것에 있다 할 것이다 31

@ 주민예산체의 장접

이와 같은 주민예산제의 장점으로는

첫째，주민과 의회 및 행정 간의 관계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즉，지방자

치단체의 주요 구성요소인 주민과 지방의회，지방행정이 지방사무의 가장 핵

심적인 예산 및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점을 공유할

때，의사결정과 집행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주요 구성

요소 간의 관계개선으로 발전할 수 었다.

둘째，주민과 많은 의회 의원 등의 정치참여인이 지방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필연적으로 높

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주민이 예산수립 및 운용 등의 과정에 ‘참여’하기위해

서는 지방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전제로 하므로 당연히 이해도의 제고는 기대

가능한 것이며，주민과 행정의 주도적 예산성립행위는 마찬가지로 지방정치부

문의 지방예산에 대한 참여를 자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회 및 정치참여

자의 예산이해도를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

셋째，행정은 주민에게 자신의 직무를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 주민과 대화

할 가능성을 가졌다.이것은 첫 번째 장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예산에 대

한 참여는 당연히 예산의 집행 즉，행정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에 대한 참여와 통제는 해당 세출분야의 직무작동기전을

파악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예산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대한 소통도 가능할 수

2) Bertelsmann Stiftung/Innenministerium des Landes NRW. Komrnunaler BÜfgerhaushalt: Ein
Leitfaden 이r die Praxis. 2004. S. 10: A. Trunsc바(e，Parizipative Demakratie und
Bürgerhaushalte in Deutschalnd. Vortragin Mumbai끼ndien，2004. S. 1

3) 길준규 •강주영 1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투명성 확보방안，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07-4.
78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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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이외에도，주민참여를 통해 지방의 장래에 대한 공동적 고려와 직무수행자

의 행위컨셉에의 새로운 자극 등이 그 장점으로 꼽힌다.

@제도운용의 전제조건

주민예산제는， 예산과정과 내용이 지극히 전문적이며 따라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몇몇 행정과 재무전문가들만의 전유물로서 주민다수의 이해와 의사

로부터 괴리되어 온 종래의 현실로부터 다시금 주민의 통제와 이해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독일 예산관련법규에서의 예산주체에 대한 기본적 태도는，예산 및

예산정책은 의회에 유보되어 있다는 예산의 의회유보사상이 강하다.즉，예산

의 편성은 행정이 행하고 예산의 심의 및 확정은 주민들의 일반의사의 결집

체인 의회가 행한다는 관념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주민예산제가 원활히 도입되고 운용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단체 내에서의 각 의사결정주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수용이 없이는 기대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의회와 행정으로부터 요구되는 요건들이 필

요하며 이러한 요건들은 주로 상대적으로 비전문가 집단인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편이성을 고려한 것이다

먼저，지방의회의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고유한 것으로는 법규에 있어

서 주민예산제가 가능하도록 입법 또는 개정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주민예

산제의 근거가 되는 규범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또한 주민예산체의 구체적

내용을 법규에 형성시켜야 할 것이다.즉 주민예산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고 할 수 있는，정보，협의 그리고 주민에 대한 보고가 어떠한 강도와 범위로

법규상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는 지방의회의 몫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한 지방의회는 주민예산안에 대한 변경과 보충에 대한 권한행사에 있어서도

주민예산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행정은 주민예산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하

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적극적이고 겸허한 자세로 주민예

산제의 시행으로 인한 주민의사를 아무런 간섭 없이 수렴해야 한다.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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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때，비전문가 집단인 주민틀이 예산에 대

한 자신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쉽게 작성하도록 하

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은 주민예산체의 준비와 실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2) 주민예산제 도입 및 운용의 구체적 검토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왈랜

(Nordrhein- WestfaJen) 주를 중심으로

CD 시범프로젝트 ‘지방적예산 (KornmunaJer Haushaltl ’
독일에서 선도척으로 주민예산제를 시행하는 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이다. 同州의 내무부가 기획하여 시행하게 된 주민예산제는 ‘지방적 예산

(Kommunaler Haushalt) ’라는시범사업의 형태로 2000년에 시작하여 2004년에

끝냈다.

주민예산제는 州 내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것은 아니며 규모의

대표성.지역에서의 대표성 등의 기준에 따라 Castrop- Rauxel (카스트롭 라우
셀 l. Emsdetten (앵스데탠 l. Hamm( 함).Hilden( 힐댄 l. Monheim( 몬하임) 그리
고 V1otho( 블로토)의 6개 시가 선정되었다 4)

〈주민예산제도입 시범도시 현황 )5)

Castrop- Emsdetten Hamm Hllden Monheim Vlotho
Rauxel

인구(영) 79.000 35.000 181.000 56.000 43‘000 21.000
세입 135 61 471 124 96 35

(백만유로)
세훌 169 61 481 24 113 35

(백만유로)
재정상태 비상예산권 균형 예산확보(-) 균형 예산확보(-) 균형

4) Bert밍sm.nn Stiftung/lnnenministerium des Landes NRW. Kommun.ler Bürgerhausha1t
Ein Leitf.den für die Praxis. '.'.0.. S. 7

5) A •.O.. 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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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주민예산제들 통한 지방자치의 민주성제고라는

일반적 목표 외에도 예산운용과 예산안이 주민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가지

며，시민사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행정 간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며，지방의회

가 예산안을 섬의확정하는 데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민주적인 도움을 획득한

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내용과구성

이 시범사업을 통한 주민예산제는 크게 ‘예산정보’“주민참여’그리고 ‘예산

통제’의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예산에 관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이해하기 쉬운형식으

로 예산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입현황 및 세출현황은 기본적으로는 고

도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들이 작성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이 상태로는 비전문

가적인 식견을 가진 주민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시범사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정보가 평이하고도 쉽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

〈주민예산제의 내용과 조치 )61

정보제공 협의 ;보고
지방의회가 시민들에게

가능한 전체 예산과 개별항목 전체 내용 및 특정 항 어떤 제안과 주장을

내용 에 관한조망 목에 대한 토론 고려했는가 여부에 대

한보고
안내서，인터넷，거리

시민포럼，설문조사(서
홍보，정보센터，마케 안내서/전단，웹사이

가능한
팅(전단，광고)，공개

면，인터넷)，전화인터
트，정보제공행사，개

초치
행위(언론홍보，인터넷，

뷰，핫라인，우편상담
인적인 통지

강연，세미나.교육)
카드

둘째.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는 시범사업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며， 예산과

6) Aa.O .. S. 9

- 10 -



독일의 지방재정개혁의 법적 쟁점검토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거리낌 없이 발의하고 질의하며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예산체에 있어서의 예산에 대한 통제는 주민에 대한 보고

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한 해의 예산집행이 종결되고 나면 예산집행자인 지

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참여사항 즉，제안 및 발의가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떻

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3. 국공채제도의 개혁

(1) 국공채의 개녕

국공채는 공공주체(연방，州，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를 통한 재정수입만으

로는 당해연도 및 계속적인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에 부족분이 발

생하는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 기채를 통해 조달하는 차입의 형식으로 발

행되는 단기，중기 또는 장기채권 등을 의미한다 7)
독일에서 국채발행의 결정과 국채의 규모에 대한 결정은 기본적으로 의회

의 사무이다.그러나 여야가 의견이 대립이 섬하여 국채발행에 대한 결정을

보지 못할 때는 예외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에 회부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2)기채의 규모

국공채의 가치는 발행주체의 신용등급 즉，상환능력에 따라 산정되게 되며

이에 대한 평가는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전문평가기관 예컨대 무디스

등에 의한 평가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과 州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등급에는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특히 州의 기채는 연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데，

州자체의 신용에 의한 기채보다 결국 연방의 보증채무에 의해 기채가 성립될

7) 이동수 강주영， 국 공채발행 및 관리법제 개선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2007-16，
14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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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기채는 연방과 주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인다.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등급이 연방과 주에 비하여 현저히 작기 때문인데，그로

인해 기채 또는 신용차입은 상대적으로 적으며，주에 의한 기채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3) 국공채 발행의 제한

독일에서의 국공채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관념은 현재의 공공단체의 어려

움을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한다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즉，국가는 미래 세

대의 경제적 향유 �부담능력을 미리 착취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미래 세대의

실질적인 결정능력을 현재에 미리 빌려 사용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통해 분배

또는 분할할 수 있는 국가의 권능을 이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8)
따라서 독일 기본법은 국공채 발행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이는

“.액수를 명기하거나 확인 가능한 내용으로 연방 법률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

다.차입에 의한 수입은 예산안에서 예정된 투자총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규정하여 그 국공채 발행의 상한선을 두고 였다.기본법의 동규정이 구체화된

것은 ‘예산원칙법(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Länder. HGrG)’에서이며，이러한 기본법과 예산원칙법에 따라 사안별로

부채규모가 결정되던 것이 예산안에 확정되어 있는 투자를 위한 지출의 전체

액수가 원칙적인 부채수용상한선이 되는 것으로 개혁되었다.

따라서 여기에는 독일연방의 국채뿐만 아니라 주와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의 기채도 같이 포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동 규정에 따른 상한선 내에

서 기체가 가능하게 되었다.

8) 장선희，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한 독일의 관련 법제연구， 연구보고 2005，한국법제연구원，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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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I. 마치며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제도의 도입 이래로 그 핵심적 근간은 크게 변

경되지 않았다.그러나 독일통일 이후로 급격히 나빠진 경제상황은 각 주로

하여금 재정의 지출을 촉진시켰으며 늘어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들의 가장 중요한 재정수입인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관섬을 폭발적으로 증가

시키게 되었다

州정부는 한 편으로 수직적 재정조정에 있어서 주의 할당액을 늘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또 다른 한 편으로는 수평적 재정조정에 있어서 평균 이하의

재정력을 가진 주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연방헌법

재판소에 대한 제소로 이어 졌는데 재정조정에 관한 법률들이 기본법상의 재

정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였다.결국 독일에서의 재정조정제도는 그 필요

성과 당위성으로 인해 존재자체에는 위협을 받지 않고 있으나，구체적 사항들

예컨대，할당배분율과 기준 등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종래 평균 이하의 재정력을 가진 주에 대해서는

재정의 평균수준까지 연방 및 평균 이상의 재정력이 있는 주에 의해 지원을

받았던 것이，이제는 평균점 이하의 특정 수준까지만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데

었다.또한 재정조정의 결과로 인해서 재정력의 순위가 바뀌는 것을 용납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재정책임의 원칙을 가급적 지켜서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자

기책임 하에서 이루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법제도의 측면에서 고유의 법적 체계와 질서를 가진 독얼은 외국 특히

제3세계의 법질서와 제도를 수용하지 않았던 태도를 수정하여，최근 일부 주

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市)가도입 운용하고 있

는 주민예산제를 시행하는 개혁을 선택했다.이것은 예산관련 사항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예산의회유보주의를 수정한 것으로，지방자치제의 고도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평가된다.

독일은 기본법상에서 국공채 발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이러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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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규정의 규범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채발행에 대해서도 그대로 효력

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은 기본법상의 동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

을 통해 지방자치재정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전체로서의 채

무를 적정히 관리하고자 하는 입볍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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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rechtliehe Untersuehung der Verbesserung des lokalen

Finanzrechtsystems von BRD

Kang ，Jooyoung

Prof Dr. iur. LL.M Uni. 11ξiuLaw School

Der Kernpunkt des lokalen Finanzausgleichssystems ist nach der Einführung

nicht viel geändert. Dennoch hat die verscWechterte Finanzlage Finanzausgabe

den Ländern zum Decken des verrnehrten Finanzbedarfs übertragen. Dies

bringt den lokalen Finanzausgleich im Mittelpunkt der Debatte

Ein wichtiger Un따영뼈 ZWl앙1en den 허따1 und neu앉1 d밍떠l터1 Fmanzaus멍eich

ist，d잃s die finanzliche Unterstützung nur bis zur bestirnmten Höhe gewährt

wird，die den Durchschnitt der Finan짜aaft der ganzen Bunde허삶1dern없rstellt.

Die andere Reforrn des lokalen Finar깅syst없lS DeutseWands ist die Einführung

des Bürgerbudgets，das ber리ts die Stadt Porto Alegre von Brasilien durchführt.

Dies bezweckt die Verstärkung der Finanzdemokratie auf Ebene des loka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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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zsystems durch die Modifizierung des Rechts von Landtag auf Budget

Schlüsselwörter : das lokale Finanzsystem ，das Bürgerbudget ，das

Finanzausgleichssystem ，die Finanzkraft ，die Finanzdemokr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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